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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

한 것은 무효라는 사례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3. 15. 선고 2017구합68080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장현진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근로자가 

무효인 취업규칙에 의거한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

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은행은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영업추진역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섭외활동

기록부를 매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이 프로그램에 반발하여 관련 활

동을 거부했고, 은행은 해당 근로자에게 두 차례 서면경고를 한 뒤 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 편입 시 직전 연도 

총 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목표 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를 하고 직

전 총 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새롭게 정하고 있

으므로 명백히 근로조건이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불이

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따라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해당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인사발령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2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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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프로그램과 인사발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추진역의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재

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근로자가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한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

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